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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대부재산의 표시


	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증명합니다.  다만, 이 증명서는 동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.

다              음
"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,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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